
㈜HB저축은행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6년 04월 29일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

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

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

 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』에 

따라 ㈜HB저축은행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에게 이전･제공할 예정이며, 소상

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

를 관리ㆍ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

 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

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㈜HB저축은행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

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㈜HB저축은행 의 

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hbsb.c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   

 

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

드립니다. 

 

양도예정채권 명세 (2026.03.31기준)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원) 

대출과목 고객명 계좌번호 최초대출원금 대출원금잔액 이자 법적절차비용 장래이자 

면제대상 

소멸시효 

완성여부 

일반자금대출 강*연 01600030**03 4,032,078 4,003,597 208,012 - 부 부 

일반자금대출 고*경 01600052**17 1,032,554 993,069 158,644 - 부 부 

일반자금대출 고*경 01600055**25 881,739 875,595 47,110 - 부 부 

일반자금대출 고*경 01600085**53 612,915 596,032 17,232 - 부 부 

일반자금대출 고*경 01600085**62 708,648 686,280 19,995 - 부 부 

일반자금대출 마*호 01600111**22 15,200,423 15,093,053 668,684 - 부 부 

일반자금대출 김*희 01600079**34 1,525,964 1,388,794 23,577 - 부 부 

일반자금대출 김*희 01600079**43 11,187,826 10,238,404 173,658 - 부 부 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

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 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

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 

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

◾ 채무조정 요청권 

 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

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

 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

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(☎1670-678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 

①요청  ②심사 및 

결과통지 
 ③동의  ④채무조정서  

작성 
 ⑤합의 

(채무자) 

 

금융회사에 

채무조정을 

요청합니다 

(구비서류 제출) 

▷ 

(금융회사) 

 

채무조정 

심사 후 결과를 

통지합니다 

(10영업일 이내) 

▷ 

(채무자) 

 

금융회사가 통지한 

채무조정 내용에 

대해 동의 여부를 

결정합니다 

(10영업일 이내) 

▷ 

(금융회사) 

 

채무자가 동의한 

채무조정내용에 

대해 조정서를 

작성합니다 

▷ 

(채무자) 

 

조정서에 날인하면 

채무조정 합의가 

성립됩니다 

 

 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

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

 

◾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

 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 

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

 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

 

◾ 법원의 개인회생 

 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

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

 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

◾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 

 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

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

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

 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

 


